
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5] <개정 2022. 11. 29.>

연구실 정밀안전진단의 직접 실시요건(제11조제1항 관련)

진단 분야 진단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 물적 장비 요건
일반안전, 기계,

전기 및 화공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1. 인간공학기술사, 기계안전기술사, 전기

안전기술사 또는 화공안전기술사

1의2.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

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리사
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

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

이 1년 이상인 사람

가. 안전

나. 기계

다. 전기

라. 화공
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

능장·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 경력 3년

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기사 자격 취득

후 관련 경력 5년 이상인 사람

가.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

사

나. 일반기계기사

다. 전기기능장·전기기사 또는 전기산

업기사

라. 화공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

4.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22조에 따른 전

기안전관리자로서의 경력이 3년 이상인

사람

정전기 전하량 측정기

접지저항측정기

절연저항측정기

소방 및 가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1. 소방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

1의2.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

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리사

2. 소방 또는 가스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

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

3. 가스기능장·가스기사·소방설비기사 자

가스누출검출기

가스농도측정기

일산화탄소농도측정

기



격 취득 후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

또는 가스산업기사·소방설비산업기사

자격 취득 후 관련 경력 5년 이상인 사

람

4.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

률」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

서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
산업위생 및 생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1. 산업위생관리기술사

1의2.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

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리사

2. 산업위생, 보건위생 또는 생물 분야의

박사학위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

이상인 사람

3.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

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위생관

리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 경력 5년

이상인 사람

분진측정기

소음측정기

산소농도측정기

풍속계

조도계(밝기측정기)

비고

1. 물적 장비 중 해당 장비의 기능을 2개 이상 갖춘 복합기능 장비를 갖춘 경우에

는 개별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.

2. 진단 실시자는 해당 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 한다.


